
특 시 등포 체육시 리조례‧

일 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2008. 5. 22.

사회건 위 회

1. 審 査 經 過

가 의일자 년 일. : 2008 5 14

나 의 자 애라 의 인. : 6

다 회 일자 년 일. : 2008 5 19

라 상정일자. : 제 회 임시회 제 차 위 회 년 일 상정 의결136 1 (2008 5 20 )

의2. 提案說明 要旨 제안 자 애라 의( : )

가 개 정 이 유.

특 시가 년 일 가임 여 인 이상 이2008 3 12 13 55❍

하의 여 에 하여 수 장 사 료의 의 을 감 하 록100 10 ⌟

특 시립체육시 의 에 한 조례 를 개정함에⌟

라 리 가임 여 에 한 복 차 에 수 장 사

료를 감 하고 이 에 사 승인을 은 자가 사 개시 정일,

일 전에 사 취 신청을 한 경 사 료를 전액 환하 록 조1

문을 경하는 등 체육시 리에 해 미비한 규정들을 현‧

실에 맞게 보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‧

나 주 내.

제 을 특 시 등포 체육시 에 한 조❍ ⌟

례 로 함.⌟



청장이 리하는 체육시 의 종류에 림 동장 안양천 체,❍ ‧

육시 등 내에 어 있는 든 체육시 들을 포함하 록

경하고 수탁자가 체육시 을 리 함에 있어 그 적에, ‧

적합하게 하 록 함 안 제 조( 3 )

체육시 의 사 정시간보다 일찍 사 을 료한 에는 정전이❍

나 천 등의 경 를 제 하고는 사 시간을 전 사 한 것으로

하고 사 자가 련시 물을 한 터 철거를 료한,

를 사 시간으로 산정함 안 제 조( 6 )

가유공자 장애인 민 초생활보장수 자 이상 노인에, , , 65❍

한 감 사항을 의 비고란에 이전하여 항을 신 하고 안1 (

제 조 제 항 이상 이하 여 의 경 수 장 이9 2 ), 13 55

료의 의 을 감 할 수 있 록 함 안 제 조 제 항100 10 ( 9 3 )

사 허가를 은 자가 사 개시 정일 일 전 사 취 신청1❍

을 한 경 사 료를 전액 환하 록 함 안 제 조( 10 )

사 자가 시 의 사 과 련하여 생하는 폐 물을 수거하 록❍

의무화하고 사 을 허가할 폐 물 수거비 을 사전에 하,

게 하거나 청 업체 등과의 역계약 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안(

제 조13 )

청장은 체육시 의 을 특 시 등포 시시 리공단❍

에 위탁 할 수 있고 시 리공단을 수탁자로 정할 경 에,‧

는 특 시 등포 사무의민간위탁촉 리조례 의 위탁⌟ ⌟

정 절차를 생략하 록 함 안 제 조( 16 )

체육시 의 사 료는 가가 를 포함한 액으로 함 안( 2❍

내 3)



의 이남식3. ( : )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

본 조례안은 특 시에 년 일 가임 여 인2008 3 12 13❍

이상 이하의 여 에 하여 수 장 사 료의 의 을55 100 10

감 하 록 특 시립체육시 의 에 한 조례「 」

가 개정 에 라 리 가임 여 에 한 복 차 에

수 장 사 료를 감 하고 체육시 리에 하여 미비, ‧

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‧

으로 주 내 을 보 다음과 같음.

조례의 제 을 특 시 등포 체육시 리조「❍ ․

례 를 특 시 등포 체육시 에 한 조」 「

례 로 하고,」

❍ 안 제 조에9 이상 이하 여 의 경 수 장 이 료의13 55

의 을 감 할 수 있는 근거를 신 하100 10 ,

❍ 안 제 조3 청장이 리하는 체육시 의 위에 민체육 터‧

를 비롯하여 림 동장 안양천 체육시 등 리 가, , ‧

리하는 든 체육시 을 시하여 민이 체육시 의 현황을 이해

하 쉽 록 정비하고,

❍ 안 제 조6 체육시 을 사 하 인 하여야 할 사 시간의 산정

과 산정 을 확히 하 습니다.

❍ 안 제 조10 체육시 의 사 허가를 은 자가 사 개시 정일 일1

전 사 취 신청을 한 경 전액 환 하 록 개정하 ,

❍ 안 제 조13 사 자가 시 의 사 과 련하여 생하는 폐 물을

수거하 록 의무화하고 사 을 허가할 폐 물 수거비 을 사,

전에 하게 하거나 청 업체 등과의 역계약 를 제출하게 할

수 있 록 하고

❍ 안 제 조16 위탁 인 특 시 등포 시시 리공단의



체육시 위탁에 한 사후조 로 시 리공단을 수탁자로

정할 경 에는 위탁 정 절차를 생략하

❍ 안 에 체육시 의 사 료는 가가 를 포함한 액으로 하

는 등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․

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.

4. :審査結課 原案可決



특 시 등포 체 시 조례‧

개정조례안

개정1.

❍ 특 시가 년 월 가 여 상 하 여2008 3 12 13 55

에 하여 수 사 료 감 하 록 특 시 체 시100 10 ⌟

에 한 조례 개정함에 라 가 여 에⌟

한 복 차원에 수 사 료 감 하고 에 사 승,

가 사 개시 정 전에 사 취 신청 한 경 사 료 전액 환하1

록 조문 경하는 등 체 시 에 해 미비한 규정들 현실에‧

맞게 보 정비하고 개정하는 것 .‧

주 내2.

제 특 시 등포 체 시 에 한 조례 로 함.⌟ ⌟❍

청 하는 체 시 종 에 동 안양천 체 시 등,❍ ‧

내에 어 는 든 체 시 들 포함하 록 경하고 수탁 가 체,

시 함에 어 그 적에 적합하게 하 록 함안제 조( 3 )‧

❍ 체 시 사 정시간보다 찍 사 료한 에는 정전 나 천 등

경 제 하고는 사 시간 전 사 한 것 로 하고 사 가 련시,

물 한 터 철거 료한 사 시간 로 산정함안제 조( 6 )

가 공 애 민 초생활보 수 상 노 에 한 감 사, , , 65❍

항 비고란에 전하여 항 신 하고안제 조제 항 상1 ( 9 2 ), 13

하 여 경 수 월 료 감 할 수 록55 100 10

함안제 조제 항( 9 3 )

의 안

번 호
145

년월 : 년 월2008 5 14

애라: 원



사 허가 가 사 개시 정 전 사 취 신청 한 경1❍

사 료 전액 환하 록 함안제 조( 10 )

사 가 시 사 과 련하여 생하는 폐 물 수거하 록 무화하고,❍

사 허가할 폐 물 수거비 사전에 하게 하거나 청 업체 등과

역계약 제출하게 할 수 안제 조( 13 )

❍ 청 체 시 특 시 등포 시시 공단에 탁‧

할 수 고 시 공단 수탁 로 정할 경 에는 특 시 등포, ⌟

사무 민간 탁촉 조례 탁 정 절차 생략하 록 함안제 조( 16 )⌟

❍ 체 시 사 료는 가가 포함한 액 로 함안 내( 2 3)

참고사항3.

가 계 령 체 시 에 한 같 시행령. : ,⌟ ⌟‧

비 본 가가 시행령,⌟ ⌟ ⌟ ⌟

나 산조 조 필 없. :

다 타 신 조문 비 첨 쪽 쪽. : 1 ~6․



- 1 -

특 시 등포 체 시 조례‧

개정조례안

⌟

⌟



- 2 -

⌟ ⌟

⌟ ⌟

⌟ ⌟

⌟ ⌟



- 3 -

⌟ ⌟

㎡



- 4 -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

- 5 -

․ ․

⌟ ⌟

⌟ ⌟

⌟ ⌟

⌟ ⌟



- 6 -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

- 7 -

․ ․

⌟ ⌟

⌟ ⌟

⌟ ⌟

⌟ ⌟



- 8 -

～

․ ․



- 1 -

신구 대조표

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

⌟

⌟



- 2 -

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



- 3 -

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

⌟

⌟

⌟ ⌟

⌟ ⌟

⌟ ⌟



- 4 -

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



- 5 -

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

⌟

⌟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

- 6 -

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

～

① ․ ․

②

③

④

⑤

․ ․

⌟ ⌟

⌟ ⌟

⌟ ⌟

⌟ ⌟

～

․ ․


	심사보고서
	조례안

